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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건명 :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에 대한

의견청취안[광진구 구의동 50-1호 일대]

○ 용도지역 변경 : 제1종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

2. 입안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조서(안)

대상지 위치 구 분
면 적(㎡)

비 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광진구 구의동 

50-1호 일대

계 844.6 - 844.6

제1종일반주거지역 844.6 감) 844.6 -

제2종일반주거지역

(7층 이하)
- 증) 844.6 844.6

3. 입안사유

○ 구의동 50-1호 등 4필지는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당시 착오로

공원으로 분류,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서울시

종세분 기준에 맞게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으로 결정(변경)

하고자 하는 사항임.

4. 도시관리계획사항

○ 제1종일반주거지역



5.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○ 주민 의견청취 사항 : 별도 의견 없음

- 공람기간 : 2015.7.14 ~ 7.28 (15일간)

○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 : 별도 의견 없음

- 구의회 의견청취 : 2016.2.22(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)

6. 관련부서 검토의견

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(자치구)

도시
계획과

○ 대상지가 주변(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
이하))과 다른 섬형의 제1종일반주거
지역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한 명확한 
규명 필요.

  - 광진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입안(’03년)
시 해당 지역이 공원부지로 분류되어 
있었으나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

  - 관내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
실시 등

○ 종세분 당시(’03년) 해당 지역이 공원
부지로 분류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
종세분화된 것은 오류로 판단됨.

○ 종세분화 당시 관내 섬형 제1종일반주거
지역으로 결정된 사례 조사 결과 유사
사례 없음.

7.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결과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 임 :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도면 각 1 부.

※ 작성자 : 도시계획과 지역계획팀 김창옥 (☎ 2133 – 8329)



붙 임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도면

□ 위치도


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도면

○ 기정

○ 변경

 


